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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  문

   가. 지 자 법 56   같 법 시행  56 , 울특별시 회 

단체  원회 ․운  10  규 에 하여 남북

 를 한  분야에 해 회 차원  지속 인 

지원  필요하다고 단 므 , 울특별시 회 남북

지원 특별 원회를 한다.

   나. 원 는 12인 내  하  동 간  원 임일 부  

6개월  하  필요시 본회  결  연장할  있다.

   다. 본 특별 원회는 동 간  종료하  지 동결과 보고 를 

본회 에 출한다.

2. 제안이유

    ❍ 천안함 몰사태 후, 남북간 장  고  내외 에 

한  맞고 있는 실 , 남북간 첨 한 립  

울시민  안 ․복지, 그리고 울시  자 운 경 동 경에 



해가 는 , 민  해, 공동번 과 평 통일  한 

남북간   실히 요 는 상 임.

    ❍ 에 울시 회는 울시  남북 사업에 한 지원

과 , 다각 인 동  하여 회차원  내실있는 

심사  지원  필요하다고 단 는 , 울특별시 회 남

북 추진 특별 원회를 ․운 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    ❍ 헌법 4

    ❍ 지 자 법 56   같 법 시행  56

    ❍ 울특별시 회 단체  원회 ․운  10

    ❍ 울특별시남북 에 한 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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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천안함 몰사태 후, 남북간 장  고  내외 에 

한  맞고 있는 실 다. 사회에  한 도 안 과 

평 에 한 우 가 함께, 내사회도 안보 불안감과 보  진보  

립에 른 장과 갈등  증폭 는 양상  보 고 있다.

○ 남북간 첨 한 립  울시민  안 ․복지, 그리고 울시  자

운 경 동 경에 해가 는 , 민  해, 공동번 과 평

통일  한 남북간   실히 요 는 상 다.

○ 헌법 4 에 도 자 민주  평 통일  규 하고 있 , 통  

민담 (2010.5.24)에 도 우리  궁극  목 는 사  결  

아닌 한 도  안 과 평 , 한민  공동번 라고 히고 있다.

○ 울시도 「 울특별시남북 에 한 」규  통해 울

시는 남북  한  하고, 울시  북한  주

민  공동  ․체 ․학   경  분야 등에 한 사업  추진

하는  노 하여야 한다고 규 하고 있는 실 다.

○ 에 울시 회는 울시  남북 사업에 한 지원과 , 다각

인 동  하여 회차원  내실있는 심사  지원  필요하다고 

단 는 , ‘ 울특별시 회 남북 추진 특별 원회’   결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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